
-초안- 

장관령 

불기…기준을 따르는 

M 및 N 타입 차량용 충전식전기에너지 저장 시스템 

산업제품 규정 

                                                           

 

     불기 2562년 산업제품 표준법 (8호)에 의해 추가 개정된 불기 2511년 산업제품 표준법 

제17조제1항과, 불기 2558년 산업제품 표준법 (7호)에 의해 추가 개정된 불기 2511년 산업제품 

표준법 제58조제1항의 내용에 의거하여 산업부장관은 다음과 같이 장관령을 공포한다.  

1. 이 장관령은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부터 효력을 갖는다 

2. 이 장관령은 납축전지 유형이 아닌, 배터리로만 구동되는 M 및 N 타입 

전기자동차(Battery Electric Vehicle: BEV)용 충전식 전기에너지 저장 

시스템(Rechargeable Electrical Energy storage System: REESS) 산업제품에 적용된다.  

3. 정의 

“M 타입 차량”은 최소 사륜 이상이고 산업제품 표준에 따라 승객 운송에 사용되며, 

TIS(태국산업표준) 2390-2563호에 따라 동력 차량 및 트레일러에 의해 시동 및 운행하는 

자동차의 유형을 의미한다.  

“N 타입 차량”은 최소 사륜 이상이고 산업제품 표준에 따라 화물 운송에 사용되며, 

TIS(태국산업표준) 2390-2563호에 따라 동력 차량 및 트레일러에 의해 시동 및 운행하는 

자동차의 유형을 의미한다.  

4. M 및 N 타입 차량용 충전식 전기에너지 저장 시스템 산업제품은 불기 2563년 3월 4일 

공고한 불기 2511년 M 및 N 타입 차량 산업제품 표준 규정: 전기 동력전달시스템의 특정 

요구사항 법령의 내용에 따른 산업부 공고 제5704호 (불기 2563년)에 의거한 TIS 3026-

2563호의 기준, 특히 제6조 Part 2 REESE의 안전에 대한 요구사항에 따른 제1조. 범위의 

하위 항목 1.2. Part 2 충전식 전기에너지 저장 시스템 관련 안전성의 내용에 따른다.  

 

불기 2567년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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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조사와 소비자는 전기에서 발생하는 청정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자동차를 자동차 산업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하나의 선택으로 간주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국가는 전기자동차, 전기 동력전달시스템용 부품, 장치들의 생산 투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 측면에서의 안전성과 태국 내 전기자동차 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M 및 N 타입 

차량 산업제품 표준: 전기 동력전달시스템의 특정 요구사항을 규정하였다. 

이 산업제품 표준은 UN Regulation No. 100 Revision 2 Uniform provisions concerning the 

approval of vehicles of with regard to specific requirements for the electric power train(UN 

규정 제100호 2차 개정판 전기 동력전달시스템의 특정 요구사항과 관련된 차량의 승인에 관한 

통일된 조항) 및 Amendment 1(수정 1)부터 Amendment 4(수정 4)까지를 수정하여 재판하는 

방식으로 적용하였으며, 주요 수정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 UN 규정 제100호(UN Regulation No. 100) 제3조. 승인 신청 제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UN 규정 제100호(UN Regulation No. 100) 제4조. 승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UN 규정 제100호(UN Regulation No. 100) 제7조. 형식승인의 수정 및 연장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UN 규정 제100호(UN Regulation No. 100) 제8조. 생산 적합성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UN 규정 제100호(UN Regulation No. 100) 제9조. 생산 부적합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UN 규정 제100호(UN Regulation No. 100) 제10조. 생산 완전 중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UN 규정 제100호(UN Regulation No. 100) 제11조. 승인시험을 수행하는 공인 3자 

기관(Technical Service) 및 형식승인 기관의 이름과 주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UN 규정 제100호(UN Regulation No. 100) 제12조.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산업제품 표준 위원회는 이 표준을 검토하고, 불기 2558년 산업제품 표준법 (7호)에 의해 추가 

개정된 불기 2511년 산업제품 표준법의 제15조에 의거하여 내각이 공고하도록 제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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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공고 

                                5704호 (불기 2563년) 

불기 2511년 산업제품표준법의 

내용에 의거하여 발의 

M 및 N 타입 차량 산업제품 표준 규정 

: 전기 동력전달시스템의 특정 요구사항 

                                       

 

     불기 2558년 산업제품 표준법 (7호)에 의해 추가 개정된 불기 2511년 산업제품 표준법의 

제15조의 내용에 의거하여 산업부장관은 TIS 3026-2563호 M 및 N 타입 차량 산업제품 표준: 전기 

동력전달시스템의 특정 요구사항을 이 공고의 말미에 세부사항을 첨부한 바와 같이 공고한다. 

     이는 관보에 공고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불기 2563년 3월 4일에 공고  

                                                            쑤리야 쯩룽르앙낏 

                                                                 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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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S 3026-2563 

산업제품 표준 

M 및 N 타입 차량: 전기 동력전달시스템의 

특정 요구사항 

전반적 내용 

이 산업제품 표준은 UN Regulation No. 100 Revision 2 Uniform provisions concerning the 

approval of vehicles of with regard to specific requirements for the electric power train(UN 

규정 제100호 2차 개정판 전기 동력전달시스템의 특정 요구사항과 관련된 차량의 승인에 관한 

통일된 조항) 및 Amendment 1(수정 1)부터 Amendment 4(수정 4)까지를 수정하여 재판하는 

방식으로 적용하였으며, 주요 수정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범위 

1.1  Part 1 최대 속도가 25km/h를 초과하도록 설계된 M 및 N 타입 차량의 전기 

동력전달시스템과 관련한 안전성에 필요한 특성. 하나 이상의 트랙션 모터(traction motor)가 

장착되어 있고, 전기로 구동되고 전기 그리드와 영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전기 

동력전달시스템의 고전압버스와 직류 전기에 의해 연결된 고전압 시스템 및 부품을 포함.  

비고
1 

세부적인 차량의 타입은 TIS 2390호에 따른다. 

    이 표준의 Part 1은 자동차의 충돌 이후의 안전성에 필요한 특성은 포함하지 않는다.  

1.2  Part 2 M 및 N 타입 차량의 충전식 전기에너지 저장 시스템(Rechargeable Electrical Energy 

storage System, REESS)과 관련한 안전성에 필요한 특성. 하나 이상의 트랙션 모터가 장착되어 

있고, 전기로 구동되고 전기 그리드와 영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음. 

     이 표준의 Part 2는 엔진의 시동 및/또는 조명 및/또는 기타 자동차 보조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위해 전원을 제공하는, 충전식 전기에너지 저장 시스템(REESS)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부사항은 UN 규정 제100호 제1조에 따른다. 

2. 정의 

세부사항은 UN 규정 제100호 제2조에 따른다.  

3. 승인 신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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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규정 제100호 제3조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TIS 3026-2563 

4. 승인 

UN 규정 제100호 제4조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5. Part 1 차량의 전기 안전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사항은 UN 규정 제100호 제5조에 따른다. 

6. Part 2 REESE의 안전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사항은 UN 규정 제100호 제6조에 따른다. 

7. 형식승인의 수정 및 연장 

UN 규정 제100호 제7조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8. 생산 적합성 

UN 규정 제100호 제8조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9. 생산 부적합에 대한 처벌 

UN 규정 제100호 제9조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0. 생산 완전 중단 

UN 규정 제100호 제10조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1. 승인시험을 수행하는 공인 3자 기관(Technical Service) 및 형식승인 기관의 이름과 주소 

UN 규정 제100호 제11조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2. 경과규정 

UN 규정 제100호 제12조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3. 별첨 

세부사항은 관련 UN 규정 제100호 별첨(ANNEX)에 따른다.  

 


